
연계전공 운영규칙 개정 신구대비표

별표1. 개설 연계전공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제4조의2(개설 연계전공) 본 대학교에 개설된 연계전공은 별표1과 같다. 제4조의2(개설 연계전공) 본 대학교에 개설된 연계전공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26.01.21.)

 - 별표1. 개설 연계전공 개정

·참여학과 추가

제7조(학위수여) 연계전공 이수요건을 충족한 학생에게는 해당 연계전공의 학위

를 수여한다. <삽  입>

제7조(학위수여) 연계전공 이수요건을 충족한 학생에게는 해당 연계전공의 학위

를 수여한다. 단, 국내외 타 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연계전공의 

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01.21.)

- 공동으로 운영하는 연계전

공에 대한 별도 학위 수여 

규정 신설

<신  설>
부   칙 <기획팀-1950호 : 2026.01.21.>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신설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연계전공 참여 학과 또는 전공
주관 대학 

(학과 또는 전공)

도입 

시기

문화산업과

커뮤니케이션

심리학과, 사회학과, 정치외교학과, 

경영학과, 디지털미디어학과, 스포

츠레저학과 <신  설>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2006학

년도

(생  략)

연계전공 참여 학과 또는 전공
주관 대학 

(학과 또는 전공)

도입 

시기

문화산업과

커뮤니케이션

심리학과, 사회학과, 정치외교학과, 

경영학과, 디지털미디어학과, 스포

츠레저학과, 문화콘텐츠학과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2006학

년도

(현행과 같음)

- 참여학과 추가


